
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문의

1  질의

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1명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

대한 진정한 추천 의사를 밝힐것을 요구 하였으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

다시 의사표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?

2 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（이하 "토지보상법"）시행령 

제28조제4항은 "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토

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종수의 

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

등을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1명에 대해서만 동의 할 

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으나，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

경우에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 하려하였음에도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사업추

진현황이나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재확인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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